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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하수도사   개 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     : 2008. 2. 22(사천시 )

  나. 회     : 2008. 2. 22(산업건 원회 회  안 호 23호)

  다. 상     : 2008. 2. 29( 121회 사천시 회 시회  1차 산업건 원회) 

2. 안 지(하수도사업  : 한동진)

 가. 안사

  ○「하수도 」개 ( 8014호 2006.9.27) 현행  치  내  

에 맞게 개 하여 하수도 리 업무 진에 철  하  하여 

규  비코  함

 나. 주 내

  ○ 하수처리 역 지 (안 2 )

  ○ 공공하수도  사 개시 신고(안 3 )

    - 사 개시 신고 간  연  : 20  내 → 30  내

    - 공공하수도 사 개시 신고 

  ○ 하수 거에 한 청   사   차원에  극  진할 

수  근거 마 (안 5 )

    - 매 2  마다 → 매

  ○ 수도  치  리, 도 한, 수질검사 규  신 (안 7 , 8 ,  

9 , 10 )

  ○ 수 비 치   하여 치  수 비에 하여 개

 하 나  행하지 않  에 한 강 규  마  (안 11 )

  ○ 수 비  공검사, 지 리 규  시(안 12 , 13 )

  ○ 공공하수도 사 료 과 상 지역과  하여 과하  규      

마 (안 14 )

  ○ 하수 량  사시 계측 치  치 무화 폐지  하수량  규  

마 (안 1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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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공공하수도 료  간( )에 라 산  규 함(안 18 )

  ○ 개별건 물  하수도 원 담  산   과 식  단순화 함(안 19 )

  ○ 타 공사  타 행  개 에 한 하수도원 담  납 주체, 납 시 , 

하수량 산  마 (안 20 , 21 )

  ○ 뇨수집운 행, 뇨수집운  지역, 뇨수집운 수수료 등  과 

징수 근거 신 (안 22 , 23 , 24 )

  ○ 사 료, 료, 수수료, 타  담 , 감  상에 한 근거      

 마 (안 25 )

  ○ 공공하수도 사 료 과  30% 상(안 14  2항 별 2)

 다. 계

  ○ 「하수도 」

  ○ 「수질  수생태계 보 에 한 」 32  8항

3. 검 보고 지( 문 원 : )

  ○ 본 안  「하수도 」  2006.9.27 개  시행 에 라 현행  

에 맞게 비하고, 환경 에  시달  안  우리시 실 에 맞게 

개 코 하  것

  ○ 주 내  해 드린 검 보고 (P.2~3)  같

  ○ 주 내    검 한 내

    - 본 안 19   개별 건 물 등에 한 원 담  현행 ㎥당  

1,213천원  과 고 나 개 안  산 (별 5, 6)에 한 과

액  700천원 도(57.7%) 상  1,900천원 도가 과  것  측

    -「하수도 」 61  3항  본 안 19  규 에 거 과 액  

타시  형평  고   가 함  시행시 큰 문 가 없  것  사료

    - 본 안 14 (공공하수도 사 료) 2항  별  2  산 에 

하  다수  시민  해당  가  1 간(1~20㎥/월)  경우 현행 ㎥당 

175원  도내 9개시 평균 단가 146원 보다  30% 상시 ㎥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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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7원  9개시 지역 평균단가 보다 55.5%가 게 

    - 도내 10개시  가  1 간 (1~20㎥/월) 하수도 사 료

     업 별

치단체(시)

가 1 간

(1-20㎥/월)
타 업 (  참 )

평  균 146.0원

창원시 170.0

마산시 144.0

진주시 130.0

진해시 140.0

통 시 170.0

사천시(현) 175.0

  〃 (개 ) 227.0    30% 상

해시 190.0

양시 147.0

거 시 113.0

양산시 110.0

    - 우리시  경우 2006 도 말 현재 사 료 단가 산 역 결과에 하  

하수  ㎥당 평균처리원가  2,185원  ㎥당 과 액  216원  현실화  

9.8%

    - 30% 상시 ㎥당 과 액  평균 280원  현실화  12.8%  근 시  

비 시 낮  것  재 어 나

    - 우리시  경우 삼천포하수 말처리  시 개 , 사천하수 말처리 , 곤양

하수 말처리 , 포하수 말처리 , 마 단  하수처리  신 (21개 ) 

등  시 비 가 하여 처리원가 비 과 액  낮  것

    - 타시  비 격한 사 료 상  민가계에 큰 담  하게  

것  상 므  타시 과  형평 과 시민들  담  경감하  차원에  

상  화 하  것  타당할 것  사료 므  본 안건 심사시 

심도  심사가 필 함

  ○ 2008. 2. 5 동 재 경  1차  주재  2차 물가안 책회 시 

물가안  하여 지 치단체  공공  상  한 억 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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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체별 공공  안 순  평가해 포상  지 등 티브  공하  

결한   2008. 2. 25 한 새   현안과 가 물가안  

책 에도 심  가 야  것

  ○ 타 내  환경  안  근거  우리시 실 에 맞게 개  것  

원안  처리하여도 상 에 지 않  것  사료

4. 질   답변 지 

질 원 질             지 답    변         지(한동진)

최 환 동 안 문  “할 수 다”는 

재량  많아 문  지가 

많  한 ?

상  「하수도 」  같  

시행 에 “할 수 다”  어 

시행규  시 내용  시하여 

재량  남용  지 않도  

문상

갑생

사용료 30% 상  문 가 크다 

하할 향 ?

현재 처리 원가 비 과  

9.8%, 상시 12.8%  상   

가피한 실

최갑현 별지2   동 안 14  

과 상 함.  수  

해도 는가?

가 용 1 간 30㎥ 하는 상

 20% 내  해도 

찮겠는가?

죄 함

 수 도  수  가능

현실  어 습니다만 민가계

담 경감  해 회  결  

수용하겠

5. 지 : 별 2  가  1~20㎥  ㎥당 18% 상  206원, 21~30㎥  ㎥당 

21% 상  243원  수 에 동 함

6. 심사결과 : 수 가결(별 2)

7. 수 견 : 없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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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하수도사   개 안에 한 수 안

안  : 2008.  2.  29

안  : 갑현 원  4

1. 수 사   

  별 2  “하수도 사   하수도 사 료 ”  수 하고

  별 2  “가  1~20㎥  (원)  227에  206  21~30㎥  

(원)  261에  243 ” 수 하여 동 안 14  어(공

공하수도 사 료)  별 2  칭  치시키  시민  해당

 가  간별 사 료  하여 민가계 담  경감코  함.

2. 주 골

  별 2  칭  “하수도 사   하수도 사 료 ”  

함(안 14 2항 )

  별 2  가  1~20㎥  (원)  227에  206  21~30㎥  (원)  

261에  243”  함(안 14 2항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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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하수도사   개 안에 한 수 안

 사천시 하수도사   개 안  다 과 같  수 한다.

  별 2  칭  “하수도 사   하수도 사 료 ”  수

하고

  별 2  “가  1~20㎥  (원)  227에  206 , 21~30㎥  

(원)  261에  243”  한다.

신  문 비

개        안 수        안

업    간(㎥) (원)

가 용
1~20 227

21~30 261

〔별 2〕 하수도 사용  

    (원)

206

243

〔별 2〕 하수도 사용료  

  


